
(유권해석)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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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요지

무허가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1년 이전부터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

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대상이라면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불법체류 외국인

인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?

회신내용

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

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

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며,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

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 참고로 적법한 거주 권한이 없이 거주한 경우라면 주거이전비나 이

사비의 지급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.


